
동기설을폐기한최근의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22.12.22,

도 전원합의체2020 16420 )에 따른정오표

최근의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대판 도 전원합의체로 동기설 종래 대법원은형법제 조

제 항은종래의처벌자체가부당했다거나과형이과중했다는반성적고려에서법령을변경했을경우에만적용

된다고 보고신법 적용 추급효 부정 이와 달리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특수한필요에대처하기위해법령을개폐한경우에는구법행위시법을그대로적용해야한다구법

적용 추급효긍정고판단했다 을폐기하였으므로 범죄후법령이피고인에게유리하게바뀐경우범죄를구성

하지아니하거나형이가벼워진경우에는종전판례의동기설에따라구분하지말고 항상형법제 조제 항에

따라 신법재판시법을 적용추급효 부정해야 한다

이제는종전의관련판례 대비 형법총론 권 및객관식문제 대비테마형법총론 권

대비테마형법총론 권 에서나오는관련판례의내용이나문제의지문 는볼필요

가없고 년 월출간될스파형법과 월출간될테마형법에는전부수정될것임 혹시시험에동기설에근거

한 종전판례사례가 나올 경우 무조건 전부다신법을 적용 형법 제 조 제 항 적용 추급효부정 형이 폐지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기소되면 면소판결 형이 경하게 된 경우 가벼운 신법적용 해서 판단하면 된다


